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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

 1. 회원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따라 회원 회비 납부에 대해 아래

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2024년도분 회비 납부 독려 기간

- 2024년 12월 11일(수) ~ 12월 27일(금)
○ 금액

- 월 1만원/2024년도 해당분 12만원 
○ 납부계좌

- 하나은행 176-910042-80904 (예금주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우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003호 일부
E-mail : kaprs@kaprs.or.kr  TEL : 02-3472-4255  담당: 김누리 사무국장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

제    목  2024년도 회비 납부 안내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및 권리) ① 본 회원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명예회원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단체회원은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소속단체로 가입하는 회원을 말하며, 단체회원은 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발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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